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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보험학회는 구강보건진료 분야의 보험진

료 발전방안 연구를 위하여 2010년 1월 23일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이후부터 양정강회장님과 임원진

께서 1기와 2기 4년간 학회 존립 기반을 단단히 닦아 놓으시고, 2014년 3월 15일부터 3기 임원진 체

제로 들어섰습니다.

양정강명예회장님과 1·2기 임원진께서는 매년 수차례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고, 학술대회를 2회

씩 개최하셨으며, 매년 학술지를 발행하였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인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이 정도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데에는 보험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

여러분과 임원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을 위시하여 의료급여 및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진료는 우리나라 보건진

료체계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헌법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모든 국민과 의

료기관, 보건기관, 약국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보험체계의 진료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진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진료입니다.

대한치과보험학회는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강구하는 한편, 사회보험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단체활동으로 분주하심에도 다시금 편집이

사를 맡아주셔서 학회지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용진이사님께 감사드리며, 표지광고로

후원해 주신 청구출판사 이상태사장님과 정성을 다하여 출판업무를 맡아주시는 들무새의 신미란사

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연구결과를 투고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

니다.

대한치과보험학회장

김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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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ealth insurance education at dental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of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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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of opening an independent subjects, and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relate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at dental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of dentistry.
Method :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600 dentists who got dentist license during 2000-2004.
Stratified systemic sampling with a graduated school as a atratum was done among 3,947
population using register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Replied received from 136 people and
Characteristic of each question was analyzed by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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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20년 미만의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구

강진료 분야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 도입당시

부터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

다.

첫째, 요양급여항목의 포괄성이 취약하여, 구강

진료 분야의 요양급여항목 수는 1977년 총 86개에

서 2006년에는 246개로 증가하였다고는 하나1) 여

전히 예방, 보철, 교정을 비롯하여 실제로 치과병의

원에서 다빈도로 시행되고 있는 진료 중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이 많다. 이로 인해 2010

년 병의원의 국민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62%인데

반해 치과병의원은 30%에 불과하고2),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 비율의 통계를 보

면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요양기관 종별

보장 비율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구강진

료 분야는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

의 지출 증가로 인하여 보장비율이 오히려 매년 감

소하고 있다3).

둘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가 원가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 발표한 요양급여비의 원가보전율은 의과의 경

우 73.9%였고, 한의원은 92.7%였으며 치과의원은

61.2%로 치과의원의 원가보전율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4). 또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소비

자 물가 인상률은 평균 3.27%였으나5) 요양급여비

의 인상률은 평균 2.93%로6) 요양급여비의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됨으로 인해 전체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비 중 구강진료 분야의 요양급여

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

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요양급여비 중 한

방병의원의 요양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3.8%에서 최고 4.4%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동기간 동안 치과병의원에서 소비되는 요양급여비

가 차지하는 비율은 5.2%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

락하여 3.2%까지 감소하였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치과대

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Kim8)에 의하면 2010년도 당시 전국 11개 치과

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중 국민건강보험관련

2 대한치과보험학회지 제5권 제1호 2014

Health Insurance. Respondents regarded ‘practice of health insurance claim’, ‘theory of health
insurace claim’, and ‘claim raising against settlement’ as important contents of health insurance
education to be taught in dental school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gap between what dentists
want to be taught and what is being given, as dental schools were teaching ‘health insurance system’
and ‘health insurance law’ as main contents in year 2012
Conclusions :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subject related to health insurance with ‘health
insurance claim’ and ‘claim raising against settlement’ as its main contents in dental schools is
needed to reduce the gap between needs of dentists and current status of health insurance education.

색인 : 건강보험, 교육, 치과의사
Key Words : Dentist, Education,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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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교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2개교뿐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Kim 등9)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도 당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관련 교과목의 교육내용은 국민건강

보험제도에 대한 소개 정도에 머물고 있었고, 교육

시간은 평균 5.8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 10개교 중 9개교에서 교육시간

이 불충분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대학생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시기는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유발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결과

로 치과의사는 개원 후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10).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관련 연구는

주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관

련 실무나 교육경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며

이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11,12). 이에 본 연구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

원에서의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개선 또는 독립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

2012년도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현황을 조사하여 국민건강

보험관련 교육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및방법

2.1. 연구대상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관련 제도는 수시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교육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므

로 동일학교 졸업자일지라도 교육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학

할 때의 교육내용에 대한 기억 비뚤림(recall bias)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최근에 졸업

한 치과의사여야 하고, 청구 업무 수행 능력을 알아

보기 위해 건강보험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치과의

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군복무 내지 공

중보건치과의, 수련과정 등 졸업 후 개원까지의 기

간을 고려하여 2000-2004년도에 치과대학을 졸업

한 치과의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국민건강보험관련교육필요성조사

본 연구의 주된 연구가설이 되는 교육이수경험

여부에 따른 응답률에서 두 집단의 비율차이를

10%로 가정하고, 1종오류 5%와 2종오류 20%의 기

준으로 표본크기를 추정하면 132명의 표본크기가

필요하다13). 따라서, 약 600명을 추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행된 2011년

도 회원명부집에14) 등록된 치과의사 중 2000-2004

년도에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 총 3,947명 중

학교별로 층화한 후, 졸업인원 수에 비례하여 총

600명의 치과의사를 추출하였으며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문항의 내용은 일반적 특

성 4문항,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 필요성 3문항, 독

립 교과목 개설할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견해 1문

항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교육 필요성의 세부문항은 졸업 후 국민건강

보험관련 피교육의 필요성,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국민건강보험관련 독립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독립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적

절한 수업 시수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조사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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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나누어 총 10명의 치과의사에게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 및 검토를 의뢰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

완하였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치과의사

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주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응답 전

설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의뢰서와 설문

지를 동봉한 우편을 발송하였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통한 응답 독려를

실시하였다. 600명 중 총 165명으로부터 응답을 받

았으나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한 136명의 자료를 최

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되었기에 별도

의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 치과의사는 Kim 등10)의 논

문의 조사대상자와 동일하다.

2.2.2. 2012년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국민건강보험교육현황조사

국민건강보험관련 교과목의 개선방안을 모색하

기 위하여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

원의 예방치학 전공 교수들을 통하여 소속 학교의

국민건강보험관련 독립교과목 개설 여부, 국민건

강보험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 명, 교육

내용, 교육시간 등 4가지 문항에 대해 문의하는 한

편, 수집된 내용을 각 학교의 홈페이지의 교육과정

정보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수집된 정보의 타당

성을 검토하였다.

2.3. 통계분석

모든 자료분석은 SPSS program Version 19.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국민건강보험 피교육의 필요

성,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국민건강보

험관련 교육 개선,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의 국

민건강보험 교육현황 등 각 특성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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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N) Percentage(%)
Total 136 100.0

Age (yrs) 30∼34 27 19.9
35∼40 91 66.9
＞40 18 13.2

Gender Male 105 77.2
Female 31 22.8

Year of 2000 38 27.9
Graduation 2001 24 17.6

2002 28 20.6
2003 25 18.4
2004 21 15.4

Year of ＜8 11 8.1
clinical Over 8∼Under 10 40 29.4
experience ＞10 85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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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만 35∼40세가 67%로 절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대상자의 77%가 남자로 조

사되었으며 임상경력은 90% 이상이 8년 초과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3.2. 국민건강보험관련피교육의필요성

졸업 후 국민건강보험관련 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졸업 후 교육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사람은 90% 이상이었다.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국민건강

보험과 관련된 독립된 교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

겠느냐는 질문에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독립교과

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3.3. 독립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견

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 국민

건강보험관련 독립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117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관련 교과목

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의미나 역사에 대한 필요

는 낮게 나타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심사

청구의 이론과 실습에 대한 필요도는 90%에 육박

한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건강보험 청구

심사 지급 흐름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70%를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관련 교과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

육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고

르도록 한 복수응답결과에서는 요양급여비 심사청

구 실무가 81%로 1위를 차지하였고, 심사청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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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eeds of education related to the health insuranc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N) Percentage(%)
Needs of Total 136 100.0
health insurance Need very much 78 57.4
education after Need somewhat 51 37.5
graduation Don’t need 2 1.5

Don’t need at all 0 0.0
Don’t know 2 1.5
Nonresponse 3 2.2

Need to Total 136 100.0
establish health Need very much 59 43.4
insurance subject Need somewhat 58 42.6
course in Don’t need 14 10.3
dental school Don’t need at all 1 0.7

Don’t know 4 2.9
Appropriate Total 117 100.0
hours for ＜5 15 12.8
health insurance 5 to ＜10 40 34.2
subject in 10 to ＜15 22 18.8
dental school 15 to ＜20 12 10.3

20 to <30 9 7.7
≥30 18 15.4
Nonresponse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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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3%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

의신청이 39%로 3위를 차지하였다(Table 3).

3.4.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국민건강보험

관련교육현황

2012년도 현재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

학원의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립 교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4개 학교에 불과하였

고 거의 모든 학교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국민건강보험 청구실

습에 대한 교육은 2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

으며 교육시간은 80% 이상이 10시간 미만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Table 4).

4. 고 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요양기관 개폐

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는 1,166개의 치과

병의원이 개원하고 659개의 치과병의원이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에는 2년 전과 비교

하여 개원 한 치과병의원의 수는 비슷하나 폐업을

한 치과병의원은 100여 곳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어15) 치과병의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위기로 인해 요양급여

비 부당청구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부당청구 등

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16) 국민건강보험 심

사청구 업무가 더욱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2004년도에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의 필요

성을 조사하였고,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

학원의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졸업

년도의 제한으로 인하여 87%가 30대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졸업년도의 분포는 비슷하였으나 2000

년도 졸업생이 28%로 다른 년도 졸업생보다 조금

많았다(Table 1).

졸업 후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

해 응답자의 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독립

된 국민건강보험관련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독립된 교

과목을 개설할 경우, 시수는 20시간미만이 70%를

넘어서, 학점으로는 1학점 정도의 과목개설이 적당

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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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pinion on contents of health insurance subject in dental school       
Unit: N(%)

Contents Necessary* Essential†

Total(n=117)
Meaning of health insurance 32(27.4) 18(15.4)
History of health insurance 14(12.0) 5( 4.3)
Theory of health insurance claim 104(88.9) 85(72.6)
Practice of health insurance claim 104(88.9) 95(81.2)
Payment flow of health insurance claim 85(72.6) 30(25.6)
Analysis of insurance settlement results 72(61.5) 42(35.9)
Claim raising against settlement 87(74.4) 46(39.3)
Frequent errors in claim 84(71.8) 25(21.4)
Others 3( 2.6) 2( 1.7)

* Multiple choice
†Selection of three most importa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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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7)의 연구에서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국민건강보험관련 교과목 개설의 필요

성을 조사한 결과 264명 중 92%가 필요성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17년 전부터 현재까지 치

과의사는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

학원 내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다

고 사료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련 독립 교과목

을 개설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

을 조사한 결과 요양급여 심사청구 실무 실습이

117명 중 81%, 요양급여 심사청구 실무 이론이

73%, 이의신청이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어 보다 실습 중심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Table 3).

2012년도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예방치학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관

련 독립 교과목 개설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독립

교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2개 학교는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그

외의 학교에서는 본과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공중구강보건학, 병원경영학 또는 치과 의료

관리학 등의 교과목에서 10시간미만의 시간을 할

애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내용은 본 연구에서

치과의사들이 재학할 때에 받았던 교육내용과 비

교하였을 때 국민건강보험 심사청구 이론에 대한

교육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심사청구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심사청구 실습을 실시하는 학교

는 2개교뿐인 것으로 조사되어(Table 4) 피교육자

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보다 실습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국민건강보

험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치과의사의 견해를 개방형 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136명 중 45명이 응답해주었

다. 응답자 중 4분의 3은 본과 3학년 이상의 학년에

서 임상 실습을 할 때 본인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심사청구 실습이 필요하

다고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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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us of health insurance education at dental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of dentistry in year
201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N) Percentage(%)
Establishment Total 11 100.0
of independent Yes 4 36.4
health insurance subject No 7 63.6
Educational Total 11 -
contents* Health insurance system 8 72.7

Health insurance law 5 45.5
Theory of health insurance claim 5 45.5
Practice of health insurance claim 2 18.2
Others 1 9.1

Hours of Total 11 100.0
education ＜5 5 45.5

5∼10 4 36.4
＞10 2 18.2

* Multipl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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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에 의한 강의 필요, 치료 후 청구할 때 인

정되는 조건에 대한 교육, 국민건강보험의 체계에

대한 역사적 설명과 요양급여의 이론적 부분을 타

과 및 타국과 비교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

었다. 반대로,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실무와 동반해

야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졸업 후

개인의 필요에 의해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적절하

다는 견해가 있었고, 그 외에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

제 진료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정책적

으로 의료비 인상 필요, 요양급여비를 상향조정하

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진료의 중

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 등 국민건강

보험 제도 및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있

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2000∼2004년에 졸업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

하고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국민

건강보험관련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국민건

강보험관련 독립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응

답한 응답자는 86%로 조사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심사청구 실습 81%, 심사청구 이론 73%, 이의신청

39%의 순서이었다.

3. 현재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 교육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제도 73%, 국민건강

보험 법 46%, 심사청구 이론 46%로 조사되었다.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지식

및 기술과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

육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내용 사이에 편

차가 크므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에 국민건강보험관련 독립 교과목을 개설하

고,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중심의 국민건강보험 교

육과정을 조속히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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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치과의 점유율은 2000년 6%대에서 꾸준

히 하락하여 3%대에 머무르고 있다. 의과나 한의과

영역의 보장성확대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

으나 우리가 보험진료를 외면한 채 지나치게 비보

험진료에 매달려 온 결과는 아닐까 반성해보아야

할 것 같다. 전년대비 매년 증가하는 공단의 의료비

지출을 매년 보험료인상이나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공단은 건강

보험재정보호를 위해 세계에서 앞서가는 IT정보국

가답게 전산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출을 억제하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 압박해오고 있다. 지급보류 후

진료확인, 감액조정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선

별집중심사 등으로 얼마든지 각 분야별 점유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건강보험영역의 무제한 지급제도(환자에게 필요한

대로 진료를 하고 진료한 대로 청구를 하면 요양기

관별 청구액의 제한이 없는 행위별수가제도)하에

서 현재의 점유율 3%가 치과점유율로 고정되기 전

에 어떻게 하든 최대한 끌어 올려 후배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 보험진료수입의 증가는 당장 우리 수

입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 미래의 치

과계 수입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확

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본 론

2014년 3월말 심사평가원 심사결정기준으로 건

강보험-의료급여-보훈 모두를 포함한 2013년도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56조3841억 원이다. 그 중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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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요양급여비는 2조를 돌파하여 3.55%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 완전틀니 급여시작

과 2013년 치면열구전색 급여확대, 치근활택술-치

주소파술 수가인상, 하반기 부분틀니 급여시작, 치

석제거 급여확대 등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실망스

러운 결과지만 2011년 3%초반의 비율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최근의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열풍

을 더한다면 앞으로 좀 더 많은 동네치과의원들에

게 보험진료가 치과경영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보험진료를 무시한 채 치

과경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되

어가고 있다. 2013년 전국 치과의원의 월평균 보험

진료비는 자연증가(매년 수가인상), 보장성강화,

급여확대를 모두 포함하여 1천만원대가 되었다. 그

러나 보장성강화와 급여확대는 치면열구전색술 급

여확대와 같이 국민들과 치과계에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절실하게 노력해야 할 일은 비급여 영역

의 급여전환을 제외한 기존의 급여항목에 대한 수

가 현실화와, 회원들에게‘기본진료에 충실하면 보

험청구액이 저절로 늘어나며 치과경영이 안정될

수 있다’는 진실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이다. 이

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로 자연치아를 보존

하기위한 기본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치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절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방

향으로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한다.

치과임상의 시작과 끝은‘치주’라는 생각에서

치주관련 항목의 심사결과자료를 살펴보며 적극적

인 치주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본다. 치주질

환치료가 전악치석제거만으로 가능한 경우,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할 수 있도록 2013년 하반기

부터 시행된 (치석제거-나)의 심사결정액 의미를

생각해보면‘치주질환치료’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느낀다. 1년 동안 실시된 (치석제거-가)와

하반기에만 실시된 (치석제거-나)의 심사결정액을

비교해보면 (치석제거-나)가 훨씬 많이 이루어진

셈이다. 우리는 성인의 치주질환치료에서 치근활

택술 이상의 치주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치석

제거만으로 가능한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임

상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나, 2013년도 전국 치과의

원에서 시행된 치근활택술은 치과의원 1개소당 월

표 1. 2013년 종별요양급여비용 (단위 : 천건, 백만원)

구분 건수 심결요양급여비용
계 1,413,932 56,384,135
상급종합병원 40,839 8,562,823
종합병원 66,514 8,902,584
병원 67,735 6,120,186
요양병원 6,420 4,111,710
의원 543,418 11,413,023
치과병원 3,018 116,889
치과의원 57,370 1,888,971
보건기관 15,422 177,578
약국 507,129 12,860,002
한방병원 3,568 212,014
한의원 102,500 2,018,354

주) 2014년 3월말 심사평가원 심사결정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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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9.5회, 치주소파술은 15.3회에 불과하다. 치

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석제

거-나)로 끝내지 않고 (치석제거-가) 실시 후 치근

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까지 치주치료를 정기적으

로 실시하는 진료시스템을 갖춘다면 치과경영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그 것으로 파생되는

효과는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치과임상의 최종

적인 목표는 비급여진료영역인 보철수복물을 통해

환자의 저작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급여진료의 결과가 오랫동안 탈이 없이 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치아보존치료, 치주치료 등

의 급여산정이 가능한 기본진료다. 그 중 특히 치주

치료를 강조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치료결과의 영

속성을 위한 이유와 함께 치과의사윤리를 준수하

며 환자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

고 내원환자가 적어 경영이 어려운 치과일수록 쉽

게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치주치료는 다른 치료와 달리 정기적으로 반복

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환자, 치과에 서로 필요하

고 도움이 되는 상생의 치료다. 치근활택술이나 치

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질환처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아예 (치석제거-가)를 시행하고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치주치료를 해야

한다. 치석제거를 하더라도 치근활택술, 치주소파

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치주질환이 심

화되며, 반대로 이와 같은 치주질환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치아상실 예방뿐만 아니라 당뇨, 심

장병 등 중증 질환의 예방으로 전체의료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3년 07월 01일

부터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수가가 약 20%

인상되었다. 그러나 치근활택 이상의 치주치료 행

위는 난이도가 높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시술자의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어 근관치료와 함께 하루 빨리 수가가 개선되

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점수가 많이

표 2. 전국 치과의원 월평균 요양급여비용 증가 현황
(단위 : 천원)

월평균 보험진료비(전년대비 증가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7,350 7,877(7.2%) 8,429(7.0%) 10,009(18.7%)
서울 5,656 6,106 6,589 7,867
부산 7,330 7,781 7,901 9,241
인천 8,304 9,131 9,820 11,179
대구 7,835 8,494 9,058 10,476
광주 7,386 7,790 8,474 9,972
대전 8,589 9,152 9,631 11,314
울산 7,206 7,422 7,803 9,074
충북 9,948 10,763 11,796 14,087
충남 8,555 8,978 9,794 11,873
경기 7,475 8,020 8,576 10,145
강원 9,785 10,263 10,639 12,561
전북 9,908 10,613 11,352 13,637
전남 8,980 9,278 9,976 12,371
경북 9,128 9,706 10,324 12,506
경남 8,510 8,995 9,647 11,440
제주 8,890 9,329 9,740 11,311
주) 2014년 3월말 심사평가원 심사결정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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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더라도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시행된

(치석제거-나) 상당 부분이 (치석제거-가) 시행 후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로 이어지며 치아도 살리

고 치과도 살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

다.

3. 결 론

인구 증가에 비해 매년 과하게 쏟아져 나오는 신

규치과의사로 치과의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악

화되면서 비급여진료 영역의 가격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저수가, 박리다매 치과

들이 등장하여 경영이 어려워진 동네치과의원들의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 현

상이 치과의사윤리에 충실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라면 환영받을 일이나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후유

증이 우려된다. 더구나 무분별한 청구액 증가를 추

구하는 노력은 치과의사윤리에 기초하지 않은 진

료행위(과잉진료)와 청구행위(거짓, 부당청구)를

유발하며 치과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치과의사협회나 학회 등의 비영리적인

기구에 의해 올바른 치과건강보험 교육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치과건강보험교육의 목표는 환자에

게 필요한 치아보존치료, 치주치료 등의 기본진료

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열심히 진료를 하

고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어 제대로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심평원의 제지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공부하여 제대로 청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어야 한다. ‘진료’는 직업적

도덕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실

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는 제도인‘보험’을 잘

이해하여 제대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치과의사들은 협회의 노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조건하에서도 충분히 보험진

료가 치과경영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수익

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며 기본진료에 충실

해야 한다. 좀 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욕심을 버리고

직업적 도덕성을 지키는 노력으로 국민들의 신뢰

를 회복해야만 치과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비록 상대가치점수가 부족하더라도 기

본진료에 충실하여 다 함께 품위를 지키며 생존하

는 자존(自尊 & 自存)의 길을 가야 한다. 그 것이 치

과계의 건강한 생존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표 3. 2013년 치석제거-가,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요양급여

(단위:백만원)

항목 2013년 심사결정액
치석제거-가 111,603(12개월분)
치근활택술 46,658(12개월분)
치주소파술 49,676(12개월분)
치석제거-나(신설) 91,576(06개월분)

주) 2014년 3월말 심사평가원 심사결정기준 건강보험·의료급
여·보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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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몇 년동안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확대가 실시되었다. 대표적으로 18세 이하 아

동 청소년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임플란트, 20세 이상 성

인에 대한 후처치가 필요없는 전악치석제거가 급

여되었다.

이러한 치과분야의 급여확대가 치과의사 사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시되었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많고 정부나 정치권의 주도로 실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치과분야의 급여와 보장성

확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은 향후 치과분야 급여와 보장성 확대에 있어서 중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본 론

2014년 5월 21일 성남시치과의사회가 성남시치

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건강보험강의 시간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치과건강보험의 보

장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강의에 참석한 성남시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의사들로 총 37명이 응답했다. 조사대상

자의 일반적 정보 분포는 표 1 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4,50대가 가장 많고 남성이 더 많

으며, 임상경력은 10년이상 30년 이하가 가장 많고

대부분이 1인 단독개원 원장이었다.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37%가 불만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건강보험 치과부분에 대해서는 62%가 불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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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었다. 건강보험 치과부분에 불만이 높은

이유는 치과의사가 건강보험 치과부분의 공급자로

서 불만이 더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3

와 같다.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보장율에 대해서는 62%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 치과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의 비율은 68%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표4와 같다.

치면열구전색, 후처치가 필요없는 전악 치석제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

보다 높았으나,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5세 이

상 노인 부분틀니,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서는 불만족하는 비율이 만족하는 비율보다 높았

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정보 분포

정보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
연령 합계 37 100

2,30대 5 14
40대 15 41
50대 16 43
60대 이상 1 3

성별 합계 37 100
남 23 62
여 14 38

임상경력 합계 37 100
10년이하 9 24
20년 이하 16 43
30년 이하 11 30
30년 이상 1 3

개원형태 합 37 100
1인 단독개원 원장 31 84
2∼3인 공동개원 치과 원장 2 5
4인이상 공동개원 치과 원장 0 0
취업 치과의사 4 11

표 2.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합계 37 100

매우만족 0 0
대체로 만족 3 8
보통 20 54
대체로 불만 12 32
매우 불만 2 5

건강보험 치과부분에 대한 만족도 합계 37 100
매우만족 0 0
대체로 만족 1 3
보통 13 35
대체로 불만 14 38
매우 불만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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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인식

구 분 빈도수(명) 백분율 (%)
치과의원 건강보험 보장율 합계 37 100

매우 낮다 3 3
대체로 낮다 22 59
적당하다 9 24
대체로 높다 3 24
매우 높다 0 0

전체 치과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비율 합계 37 100
매우 낮다 0 0
대체로 낮다 2 5
적당하다 10 27
대체로 높다 21 57
매우 높다 4 11

표 4. 최근 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구 분 빈도수(명) 백분율 (%)
치면열구 전색 합계 37 100

매우 만족 2 5
대체로 만족 17 46
보통 12 32
대체로 불만 5 14
매우 불만 1 3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합계 37 100
매우 만족 0 0
대체로 만족 9 24
보통 11 30
대체로 불만 15 41
매우 불만 2 5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합계 37 100
매우 만족 0 0
대체로 만족 11 30
보통 12 32
대체로 불만 12 32
매우 불만 2 5

후처치가 필요없는 전악 치석제거 합계 37 100
매우 만족 2 5
대체로 만족 9 24
보통 18 49
대체로 불만 7 19
매우 불만 1 3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합계 37 100
매우 만족 1 3
대체로 만족 7 19
보통 12 32
대체로 불만 14 38
매우 불만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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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험 수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수가 인상이 필요한 진료는 근관치료를 가장 많

이 지적했으며 (76%),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 인상

폭으로는 30%,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73%) 희

망했다.

치과 보험급여 확대 우선 순위 결정에서의 고려

사항에 대한 인식은 표 6과 같다.

질병의 유병율과 발생률이 높은 치료에 대한 동

의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고

려해야한다고 비슷한 수준으로 대체로 동의하였

다.

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항목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는 표 7 과 같다.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은 예방치료 (75%), 장애인

에 대한 보철치료 (62%), 광중합레진 (43%),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41%) 순이었으며, 반대정도가

높은 것은 교정(68%), 보철(60%), 광중합레진

(43%) 순이었다.

3. 결 론

지금까지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나 급여범위

확대는 주로 정부나 정치권의 요구로 진행되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전문가나 여론조사를 통해 의

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이 치과분야

급여확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제

대로 조사되고 의견수렴된 바 없다. 협회의 보험담

당 임원이나 학회의 의견들이 반영되기는 하였으

나 이는 개별사안에 대한 자문정도의 역할을 넘어

표 5. 치과 보험 수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구 분 빈도수(명) 백분율 (%)
치과 보험 수가 인상이 가장 필요한 분야 합계 37 100

근관치료 28 76
보존치료 2 5
외과치료 6 16
치주치료 1 3
그 외 0 0

적절한 치과보험수가의 인상폭 합계 37 100
5% 이내 0 0
10% 5 14
20% 5 14
30% 11 30
40% 이상 16 43

표 6. 치과 보험급여 확대 우선 순위결정에서의 고려 사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구 분 빈도수(명, %)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보통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질병의 유병율과 발생률 3(8%) 21(57%) 13(35%) 0(0%) 0(0%)
질병 발생과 치료의 경제 사회적 형평성 2(5%) 16(43%) 16(43%) 3(8%) 0(0%)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의 효율성과 비용효과성 3(8%) 17(46%) 14(38%) 3(8%) 0(0%)
질환에 따른 삶의 질의 저하 2(5%) 18(49%) 13(35%) 4(11%) 0(0%)
질환에 따른 후유장애의 심각성 2(5%) 17(46%) 14(38%) 3(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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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못했었다.

위 조사 결과는 일부지역의 소수의 치과의사들

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조사결과이며 따라서 일반

적인 치과의사 전부의 생각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보다 많은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을 대상으

로 한 이러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향

후 중장기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서 공개적인 논의를 하는 등 치과건강보험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 현

재이다.

위 조사 결과를 보면 치과의사들은 현재의 치과

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이 높으며, 치과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생

각하고 있다. 이 점은 국민의 생각과 동일하며 앞으

로 치과 건강보험 발전에 치과의사들과 국민이 이

해를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치과 급여 확대의 내용에 대해서는 넓게

보아 예방 범주로 볼 수 있는 치면열구전색과 전악

치석제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75세 이상 노인

보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항목의 구체적인 문제를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

라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현행 보험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원가 보전을 하지 못한다고 여기며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근관치료 수가

인상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가 인상은 국

민부담인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그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

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확대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에서는 각 항

목별로 별다른 변별력을 갖지 못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각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하지 못했거나 조사 방법의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조사에서는 각 항목별 우선순위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중요도를 파악하는 방법

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향후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예방치료와 장애인보

철치료가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아동청소년치과

주치의는 반대가 적었으며, 광중합 레진은 찬반의

견이 팽팽하였고, 보철과 교정은 반대가 앞도적으

로 높았다. 치과의사의 지지를 받고 반대가 적은 항

목을 중심으로 급여확대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해보인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치과의사들의 치

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

다.

표 7. 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항목에 대한 동의도 조사 결과

구분 빈도수(명, %)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보통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광중합 레진 6(16%) 10(27%) 5(14%) 12(32%) 4(11%)
보철 1(3%) 5(14%) 9(24%) 15(41%) 7(19%)
교정 2(5%) 3(8%) 7(19%) 17(46%) 8(22%)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5(14%) 10(27%) 13(35%) 8(22%) 1(3%)
장애인보철 9(24%) 14(38%) 7(19%) 6(16%) 1(3%)
예방 치료 16(43%) 12(32%) 8(22%) 1(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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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건강보험에 대한 치과의사 인식조사 설문지

건강보험에대한치과의사인식조사설문

건강보험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문문항에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 편집이사 남서울치과 원장 김용진

기초조사 항목입니다.

1) 치과의사 선생님의 연령은?
① 2,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2) 치과의사 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치과개원 경력은?
① 10년 이하 ② 20년 이하 ③ 30년 이하 ④ 30년 이상

4) 개원 형태는?
① 1인 단독개원 원장 ② 2∼3인 공동개원치과 원장
③ 4인이상 원장 공동개원치과 원장 ④ 취업치과의사

치과 건강보험 만족도 조사 항목입니다.

5)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6) 우리나라 건강보험 치과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인식 조사 항목입니다.

7) 2011년 치과의원의 건강보험보장률은 40.3%라고 합니다.(전체 보장률은 62%) 이정도의 치과 건강보
험 보장성은 선생님이 바라는 적절한 보장률에 비추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다.   ③ 적당하다.    ④ 대체로 높다.    ⑤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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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9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전체 치과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한국은 83.5%입니다
(OECD 평균은 54.2%). 이 정도의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선생님이 바라는 적절한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비추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보장성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다.   ③ 적당하다.    ④ 대체로 높다.    ⑤ 매우 높다.

최근 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 항목입니다.

9) 최근 몇 년간 급여화된 다음 항목의 급여화 및 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가요?

⑴ 치면열구전색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⑵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⑶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⑷ 후처치가 필요없는 치석제거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⑸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치과보험수가에 대한 인식조사 항목입니다.

10) 치과보험수가의 인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① 근관치료 ② 보존치료 ③ 외과치료 ④ 치주치료 ⑤ 그 외

11)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적절한 치과보험수가의 인상폭이라고 여겨지는 범위는?
① 5%이내 ② 10%       ③ 20%      ④ 30%        ⑤ 40%이상

앞으로의 치과보험 급여 확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인식조사 항목입니다.

12) 치과건강보험 급여확대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거론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⑴ 질환의 유병률과 발생률
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⑵ 질환의 발생과 치료에 있어서 경제 사회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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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⑶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따른 효율성과 비용효과성

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⑷ 질환에 따른 삶의 질

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⑸ 질환에 따른 후유장애의 심각성

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13) 치과보험 급여 확대로 거론되는 내용들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는 어느정도이십니까?

⑴ 광중합 레진
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⑵ 보철
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⑶ 교정
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⑷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⑸ 장애인 보철
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⑺ 예방 - 불소도포, 치면세균막 관리 교육 등
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감사합니다. 

 보험새판2014수정  2014.9.27 12:20 PM  페이지21   mac3 



22 대한치과보험학회지 제5권 제1호 2014

1. 2014년 학술집담회

•일시 : 2014. 1. 18. (토) 17:30∼ 19:00
•장소 : 신흥 본사 대강연장(11층)
•참석:  20명

외국의 치과의료 및 보험제도 비교 및 토론
•강연 : 한국과 대만의 치과의료 및 보험제도의 비교와 미래를 위한 제언
-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이사)

•토론 : 올바른 치과의료정책 및 보험제도
2. 2014년 워크숍

•일시 : 2014년 2월 14일(금) 오후 8시 ∼ 오후10시
•장소 : 덴탈스쿨 강의실 (서울치과병원 11층)
•참석:  15명
•강연 : 치면열구전색 급여현황 분석
- 박덕영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3. 2014년 공동학술대회 (대한치과보험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일시 : 2014년 3월 22일(토) 오후 8시 ∼ 오후10시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참석 : 80명
▶대주제 : 노인요양시설구강보건서비스제공을위한국제심포지움

<Session I>일본의 노인구강보건 (좌장 : 김진범)
- 일본 개호보험과 재가진료 현황과 보완점 (Dr. Kakuhiro Fukai)
- Oral health care of dependent elderly in Japan (Dr. Yasunori Sumi)
<Session II>한국의 노인구강보건 (좌장 : 김경선)

- 한국의 노인구강건강실태 (김남희)
- 한국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현황과 과제 (노홍인)

4. 2014년 춘계학술대회및정기총회

•일시 : 2014년 4월 20일(토) 16∼19시
•장소 :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층 강의실
•참석 : 35명
▶ 2014년도춘계학술대회

대주제 : 암플란트와건강보험의과거와현재, 그리고미래

■1부 임플란트와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 (좌장: 장기완)

대한치과보험학회 회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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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에 즈음하여 (김영진)
-  치과건강보험청구의 최신심사사례 (조현경)
-  의료이용자들이 원하는 부분틀니와 치석제거치료의 급여화 방안 (김준현)
■2부임플란트와 건강보험의 미래 (좌장 : 마경화)
-  건강보험의 원칙에 비추어 본 임플란트 급여화 (김용진)
-  개원의의 눈으로 바라본 임플란트 급여화 (함동선)
-  임플란트 급여화, 대안은 없는가? (박덕영)
▶ 2014년도정기총회

1. 개회선언 고석민 총무이사
2. 회장인사 양정강 회장
3. 전년도 회의록 낭독 ; 이의없이 통과됨
4. 2013년 회무보고; 이의없이 통과됨
5. 2013년 결산 보고;이의 없이 통과됨
6. 감사보고: 이의없이 통과됨(감사 장기완, 한영철)
7. 의안 심의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의없이 통과됨
- 기타 토의사항

8. 신임회장 선거 및 신임회장 인사 김진범 회장
9. 차기회장 선거 및 차기회장 인사 우종윤 차기회장
10 감사 선거 및 차기 감사 인사 장기완, 심재한
11. 신임회장단 인사

5. 2014년 학술집담회

•일시 : 2014년 7월 20일 (일) 09시~18시
•장소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8층 대강당
•참석 : 101명
대주제 : 치과건강보험진료의모든것 (임플란트급여화집중탐구)

-  보험개론 및 보험진료 강화의 필요성 (조재현)
-  보존 및 근관치료의 보험 (최희수)
-  치주 및 구강외과 보험진료 (최희수)
-  보철(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진료 (최희수)
-  실전차팅 (황성연)

6. 임원회의

•2월 이사회 (2014. 2. 14. 약수역 춘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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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양정강, 김진범, 심재한, 고석민, 진상배, 김 욱
•4월 이사회 (2014. 4. 19. 약수역 춘천집)

- 참석자 : 양정강, 김진범, 심재한, 우종윤, 박덕영, 고석민, 박선욱, 황윤숙, 진상배, 최희수, 
한동헌, 곽정민, 김 욱, 황성연, 박상규, 임지연, 신보미

•5월 이사회 (2013. 5. 19 메디덴트치과, on-line 밴드 채팅방)
- 참석자 : 진상배, 곽정민, 최희수, 황성연, 오보경, 임지연, 

On-line : 양정강, 박덕영, 우종윤, 이주석, 김영경, 홍선아
•6월 이사회 (2014. 6. 28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자 : 양정강, 김진범, 우종윤, 박선욱, 박덕영, 심재한, 진상배, 장기완, 조재현, 전성원, 
김 욱, 최희수, 황성연, 오보경, 신보미, 임지연

•8월 이사회 (2014. 8. 30 강남역 시골야채된장)

- 참석자 : 양정강, 김진범, 우종윤, 박선욱, 박덕영, 심재한, 한동헌, 진상배, 김 욱, 전성원,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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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본 학회의 학술대회 장소 제공과 다과 및 음료 준비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 덴탈스쿨, ㈜신흥

본 학회의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주셨습니다.
: 청구문화사

본 학회의 행사에 재정적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 김용진, 나성식, 덴탈아리랑, 박덕영, 양정강, 이주석

장기완, 조재현, 진상배, 최희수, 황성연

본 학회에 물품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 진상배

행사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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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977년 처음 도입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단
기간에 비약적으로 이루어진 양적 발전이었지만, 그와 더불어 질적 발전이 균형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 발전의 이면에는 의료계의 희생과 국민의 별도 부담이 필요한
보장성에 대한 태생적인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가정책에 의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치과진료를 잘 받았다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 속에서 65%
이상 국민의 44%가 최소 한 쪽이 무치악 상태이며 의료왜곡을 심화시키고 진료형태를 왜곡시켜 장기적으
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어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보건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치과건강보
험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중 3% 이하로 그 비중이 내려가고 있고, 치과대학에서 건강보험 관
련 교육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에서 치과분야는 국민, 치과계, 정부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
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구강보건진료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보험의 체
계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여 본 학
회에서는 임상 치과의사들이 보험치의학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에 공헌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칭) 대한치과보험학회 창립 발기인 대회 대표 양정강

강명신 강태욱 고석민 곽동곤 권 훈 권칠성 권호근 김광식 김동기 김석훈 김영삼 김영주 김용진
김의동 김지호 김진범 김철신 김현기 나성식 류동목 류재인 마득상 박덕영 박선욱 박용덕 박원서
박인임 박주석 박태원 배성호 백동준 서영수 송근배 신금백 신상완 신순희 신호성 안창영 양정강
오안민 이석초 이영규 이재천 이정석 이종만 이주석 이한무 장기완 전양호 조상호 조영수 조영식
진보형 차혜영 최재영 최창균 한영철 현기용 홍순용 황상윤

(가칭) 대한치과보험학회 창립 발기인 대회 취지문

발기인 명단 (가나다순)

200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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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김진범 감 사 : 심재한, 장기완

차기회장 : 우종윤 고 문 : 김광식, 나성식

명예회장 : 양정강 부 회 장 : 고석민, 박덕영, 박선욱, 황윤숙

총무이사 : 진상배 학술이사 : 최희수, 한동헌

재무이사 : 곽정민 편집이사 : 김용진

홍보섭외이사 : 김 욱 정보통신이사 : 김영경

평 이 사 : 김용석, 류재인, 박상규, 신보미, 심경목, 오보경, 윤홍철, 이병진, 이재천, 임상헌,

임지연, 전성원, 조남억, 조재현, 최충호, 홍선아, 황성연

인준추진위원회 : 양정강, 박덕영, 곽정민, 한동헌, 김용진, 김준용

대한치과보험학회 3기 임원 명단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원 명단

가나다순, 2014년 9월 1일 현재

갈혜은 강명신 강태욱 계영청 고석민 공윤수 곽동곤 곽소연 곽정민 권병기 권영미 권은정 권해미 권호근 권 훈
김경미 김경헌 김경희 김광식 김남영 김대정 김동건 김란주 김란희 김민경 김민수 김석훈 김성일 김성태 김세희
김수진 김순연 김아현 김애진 김연선 김영삼 김영숙 김영조 김영주 김영진 김영회 김용석 김용진 김 욱 김원실
김유미 김윤진 김 의 김의동 김은석 김재곤 김지윤 김지용 김지현 김지호 김진범 김진옥 김평일 김해린 김형근
김혜정 나성식 나윤령 남선회 류동목 류재인 마득상 문선진 문준식 문창숙 박강석 박금수 박남용 박덕영 박상규
박선욱 박세현 박쏘미 박수미 박용덕 박웅규 박원서 박이본 박종숙 박지현 박정란 박진우 박채원 박태원 박현창
박희경 박희라 박희정 방기자 방애순 배수명 백동준 서영수 서현식 설중환 성소래 손미현 손성조 송광은 송근배
송민호 송영희 송정필 신금백 신상완 신은경 신인순 신정현 신창용 신호성 심경목 심은지 심재한 심현구 안수빈
안영재 안용순 안은숙 안창영 양익성 양정강 엄미란 엄일성 오대석 오보경 오제경 오하민 오효원 왕수미 우종윤
원성희 유미영 유희정 윤홍철 이갑순 이경수 이교정 이기도 이기형 이명헌 이백수 이병진 이병화 이상훈 이상훈
이석초 이선미 이선장 이성종 이수정 이연숙 이영주 이윤주 이재천 이재풍 이재현 이재희 이정열 이종만 이주석
이진한 이효설 이후성 임동근 임미진 임정선 임지연 임창준 임현범 임흥규 장기완 장용걸 장지연 장지웅 장태숙
장효숙 전규상 전현미 전현선 전현아 정득용 정미라 정미희 정승화 정애리 정예영 정은형 정회인 정 훈 조남억
조미도 조영수 조은정 조자원 조재현 조현재 주연수 지용한 지헌택 진상배 차혜영 최명진 최승린 최우제 최용금
최재영 최충호 최치형 최혜진 최희수 한동헌 한승은 한영철 한중석 허윤민 허중보 현영근 홍민경 홍선아 홍순용
홍순호홍선표홍예표황경환황규정황성연황성우황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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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회는 대한치과보험학회(Korean Academy of Dental Insuranc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치과영역에서의 보험에 대한 제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보험 및 제 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앙회와지부) 본 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민간 치과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

2. 치과보험 정책개발

3. 치과보험 교육 및 육성 발전

4. 국내·외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교환

5. 학술대회 개최 및 회지· 도서 등의 간행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사항

제2장회원

제5조(회원의자격)

1. 본 회는‘정회원’, ‘준회원’, 및‘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2. 정회원이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완료한 치과의사를 말한다.

3. 준회원이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은 치과의사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명예회원이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자로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된 자

를 말한다.

제6조(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권리)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 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다.

제8조(의무) 회원은 본 회의 규칙·규정 및 본회의 의결사항에 따르고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며, 정해

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9조(포상및징계)

1. 본 회의 목적에 따른 공로·선행·학술업적 등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칙

제정 l 2010. 01. 23
1차 개정 l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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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의를 얻어서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제8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서 경고 및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임원의구성등

제10조(임원의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5명 내외

4. 제19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5. 평이사 10명 내외

6. 감사 2명

제11조(임원의선출)

1. 회장, 감사,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평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부회장을 보좌하고 제19조에 정한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5. 평이사는 학회 주요사항에 대한 부의 안건을 심의하고 회무를 보좌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고문과명예회장) 본 회는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4장회의

제15조(총회의개최)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요청 또는 정회원의 1/3이상의 발의 또

는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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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최소 개최 15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총회는 당일 출석 회원으로 성립된다.

제16조(총회의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회장, 감사, 차기회장 선출

2. 회칙 개정안의 심의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 회비의 책정

5. 회원의 상벌 승인

6. 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제5장임원회의

제17조(임원회개최와성립)

1. 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평이사를 참석시

킬 수 있다.

2.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3. 임원회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임원회의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학회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회원 자격심사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명예회장,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의결권이 위임된 사항

제19조(상임이사의업무)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를 둔다.

1. 총무이사: 회원관리와 운영, 회무기록 보관, 예산안 편성, 자산관리 및 재정집행 관한 업무

2. 학술이사: 학술 활동 및 보험교육에 관한 업무

3. 편집이사: 학회지 및 제반 출판에 관한 업무

4. 홍보섭외이사: 사업의 섭외, 홍보, 국제교류 및 국제학회와의 관련 업무

5. 정보통신이사: 정보통신에 관한 업무

6. 법제이사: 보험급여 현장의 의견과 고충 청취 및 사례수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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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특별위원회

제20조(특별위원회의역할및운영)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지부

제21조(지부설치및운영)

1.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지부의 회칙은 신설지부 총회에서 가안을 의결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재정

제22조(수입) 본 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입회금

2. 연회비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보칙

제1조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하고, 긴급사안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칙<2010. 1. 23.>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17.>

본 회칙은 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임원회의에서 조항을 정리 공표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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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자격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정회원, 준회원및편집위원회에서인정하는자에 한한다.

2. 투고원고의종류

2.1.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치과보험학과 관련이 있는 원저, 임상 또는증례보고, 종설, 학회
소식 및 각종소개 등으로 하며,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심의 결정한
다. 

2.2.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이미게재된동일내용의것은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타지에
게재할수없다.

3. 원고의평가

3.1. 원고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원
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관련분야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의뢰
하여 게재여부를 판단하며, 심사 후 필요한 수정, 보완이나삭제를저자에게요구할수있다.수정
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
하지 않는다. 

3.2.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원고 중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사유서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
다. 

3.3. 게재예정원고는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나 그림 및 본문의 크기와 간격 등을 편집위원회에 새롭
게 조정할 수 있다.

4. 언어및용어

4.1. 원고는 국문(한글 또는 한자혼용)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 사용
하는 약자나 한글용어에 대해서는 괄호 속에 원어나 한자를 추가한다. 번역하기 곤란한 것은 원어
로 기록한다. 한글 학술 용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편저 치의학용어집과 대한의사협회 편저 의학
용어집의 최신판을 참고한다.    

4.2.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 괄호 속에 약어를 기입하고 그 이후부터 약어를
사용한다. 약어는 표준약어만을 사용하며, 논문제목과 초록에서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4.3. 인명, 지명 및 고유명사는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도량형은 미터
법, 온도는 섭씨(℃)를 사용한다. 또한 ℃와 %를 제외하고는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띄어
쓴다.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지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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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의제출

5.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97 version 이상)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그림, 도표 및 사진이 포함된파
일과투고표지(covering letter)를 편집위원회 e-mail(kdaijournal@gmail.com) 로 제출한다. 

5.2.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규정형식준수여부를 1차심사한 후,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인
정되었을 때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채 제출된 논문은 사유
서와 함께 반려할 수 있다. 

5.3.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사유서의 수신을 위한 전송(FAX)용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한다. 

5.4. 원고가 접수되면 투고규정준수평가표를 원고에 표기된 전송번호 또는 e-mail로 전송한다. 원고송
부 후 1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편집이
사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5. 기타 세부규정은 아래‘원고의 구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6. 원고의투고표지(Covering letter)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할 경우, 투고규정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투고표지 예시에 준하여 공저
자들의 역할분담, 투고원고의 독창성 및 게재논문의 저작권 이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투고표지를
작성한 후 모든 공저자를 사인을 받아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원고의연구윤리규정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할 경우, 모든임상시험연구는연구윤리심의위원회(Interna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및 피시험자들의 사전동의(concent form) 여부를 논문에명시하여야 하며, 동물
실험 연구도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여부를 논문에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8. 게재원고의저작권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가칭)대한치과보험학
회가소유한다.

원고의 구성

본원저의 경우에 작성순서는 다음의 순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증례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
여 작성한다. 원고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본문(text), 참고문헌(references), 초록(abstract), 부록
(appendix)의 순으로 나타내고, 본문은 제목, 색인, 서론, 연구대상(재료) 및 방법, 연구 성적, 고안, 결론
의 항목으로 세분한다.

1. 전체원고의편집

1.1. 원고는 A4용지에 1단으로 편집하고, 서체는 신명조체로 하며 글자크기는 11 point로 하고 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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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200으로 하되, 윗 첨자 아래첨자 및 이탤릭체를 제외한글자속성을이용하지않는다. 
1.2. 원고의 양은 원저의 경우에는 15쪽, 증례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

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 표제지를 제외한 원고 본문의 각 쪽에는반드시쪽번호를표기하여야한다.

2. 표제지원고본문

▶표제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키되 아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2.1. 제목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2. 저자명 및 소속 등 인적사항
저자, 이름, 학위, 직위, 직급, 주소와 각 저자의 소속(외국인의 경우 도시명, 국가명 포함)을 한글 및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저자 중 책임저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영문표기방식은 다음
의 예에 준한다. (Gil-Dong Hong)

2.3. 주요단어
제목 하단에주요단어(색인어)를 6개 이내로 가나다 순(영문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필

2.4. 단축제목(Running title) 
국문제목이 30자를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경우에는 표제지에 단축제목을 표기한다(국문
인 경우 20자 이내, 영문인 경우 10단어 이내). 

2.5.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제지에 기록한다.

▶ 본문
원고본문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고의 제목과주요단어만을표기하고 저자및소속을표기하지
않는다.저자명은 표제지를 제외하고는 영문초록을 포함한 원고 중 어느 페이지에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
원고본문의 경우 제목과 주요단어 표기 후 바로 서론이 나타나도록 원고를 구성한다.

3. 원저의내용

3.1. 서론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본 연구의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기 위한 인용
논문의 수는 반드시 필요한 논문만을 최소화 한다. 

3.2. 연구대상 및 방법
3.2.1.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험조건 또는 독창적이거나 필수적인 술식이나 과정은 구체

적으로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은 생략하거나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야 한다. 

3.2.2.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명, 제조회사명, 제조 국가
명을 괄호 안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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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성적
필수적이고 명확한 결과만을 제시하고 간결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 도해,
사진 등을 삽입할 수 있다. 표에 기술된 내용은 본문에서 부언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4. 고안
3.4.1 제시된 연구 성적을 연관된 다른 논문의 연구결과들과 비교분석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성

및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향후 연구전망, 추가된 연구계획 등의 제안으로 끝맺는다. 
3.4.2. 서론의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며, 전체원고의 1/3정도 내외가 되도록 하되 원고의 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3.5. 결론
연구목적, 연구대상(재료) 및 방법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는
다. 

3.6. 참고문헌
3.6.1. 해당문헌만을 기록한다. 기록순서는 본문의 인용순서대로 아라비아숫자로 순서를 정하여 차례

로 작성한다. 
3.6.2. 참고문헌 표기방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Index Medicus에서 사용하는 체제에 따라 다음의

예에 준하며,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생의학학술지에투고하는원고의통일양식”의 표기방식을
따른다. 

(1) 학술잡지에 게재된 문헌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수록연도권(호):시작페이지-끝페이지. 

1) 저자가 6명 이하일 때: 저자명 모두 표기
▷ Hunt RJ, Eldred JB, Beck JD. Effect of residence in a fluoridated community on the

incidence of coronal and root caries in an older adult population. J Pub Health Dent
1989;49(3):138-141 

▷ 문혁수, 진보형, 박덕영, 마득상, 백대일, 김종배. Triclosan과 pyro-phosphate 및
tranexamic acid를 배합한 세치제의 치석형성억제효과 및 치주질환예방에 관한 연구. 대한
구강보건학회지 1994;18(2):545-552. 

2) 저자가 7명 이상일 때: 처음 6인까지 표기 후 et al(영문) 또는 외 ○인(국문)으로 기입
▷ Fairbrother KJ, Kowolik MJ, Curzon ME, Muller I, McKeown S, Hill CM, et al. The

comparative clinical efficacy of pyrophosphate/triclosan, copolymer/triclosan and zinc
citrate/triclosan dentifrices for the reduction of supragingival calculus formation. J Clin
Dent 1997;8(2):62-66. 

▷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한문성, 김영수, 박경준 외 1인. 한국인의 구강특성비교를 통한 정
상인용 잇솔 개발에 관한 연구(II): 잇솔 강모단면의 장변형태가 치면세균막 제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18(1):11-27. 

(2) 단행본
저자. 서명: 부서명(副書名). 판차. 출판지:출판사연도:시작페이지-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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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wk PB, Osler BL, Summerson WH. Practical physiological chemistry: urine quantitative
analysis. New York:Blakiston;1995:899-902. 

▷ 김종배, 최유진. 공중구강보건학. 4판. 서울:고문사1995:311-317. 
3.6.3. 본문 중에서는 저자가 2인인 경우는 모두 명기하고, 3인 이상인 경우는 1인만을 표시하고 나머

지는“등”으로 표시한다. 
3.6.4. 본문 중에서 인용문헌은 어깨번호로 표시하며, 인용문헌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 문헌번호

와 마지막 문헌번호를“--”로 표시한다. 
예) 김 등1-3)은 …, …라고 보고된 바 있다11,14-16,23). 

4. 영문초록

4.1. 제목: 15단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첫단어첫글자만대문자로 기입한다. 
4.2. 저자명: 표제지에 표기하고, 초록에는기입하지않는다.
4.3. 색인어: 주요단어(색인어)를 6개 이내로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4.4. 본문: 원고의 전체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내용을 300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하되,

약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s 순으로 기재한다. 
4.5. 영문 원고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위와 같은 정형화된 양식으로 첨부한다. 

5. 번호표기방식

논문의 번호표기방식은 다음의 예를 준수한다. 
예)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1.1. 임상실험연구대상
(1) 실험세치제
1) 실험세치제 A 

6. 표, 그림및사진

6.1. 표와 그림 및 사진은 본문 중 해당부분에 위치시킨다. 
6.2.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위치시키고, 그림 및 사진 제목은 하단에 위치시킨다. 현미경사진인 경우

에는 제목에 배율 및 염색법 등을 기록한다. 
6.3. 표의 선은 횡 3선을 원칙으로 나타내며, 수직선은 넣지 않는다. 
6.4. 표의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로 나타내며, 표에 사용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서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의 순서로 나타낸다: *, **, †, ‡, ¶. 
6.5. 표와 그림은 컴퓨터로 직접 작성 삽입하고, 사진은 스캔하여 그림으로 삽입한다. 
6.6. 필요할 경우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2개의 광택인화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우송된 사

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반송하지 않으며, 우송 시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
장하여 발송한다. 컬러사진의 경우 사진의 색분해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저자가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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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번호와 상하를 사진의 손상이 없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6.8. 방사선 사진의 경우에는 원 사진을 보내야 한다. 

7. 게재료

게재 및 사진 분해 등에 필요한 실비는 저자가 부담하며, 게재적합 판정을 받은 후 게재되기 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실비로 제공한다. 

8. 학술지발간및원고마감

8.1. 본 학술지는년 1회이상발간한다.
8.2. 투고원고는 연중 항시 접수한다. 
8.3. 게재결정마감은 심사위원의 심의결과 게재적합판정을 받은 원고로 한다. 
8.4. 상기 게재결정마감 기한 내에 게재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학회지 편집 사정에 따라 차기호 이후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9. 기타

9.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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